
■ 아동복지법 시행령 [별표 7의4] <개정 2025. 6. 20.>

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(제38조의3 관련)

1.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

가.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)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

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2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신

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

사람

3) 「간호법」에 따른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

경력이 있는 사람

4)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

한 경력이 있는 사람

5) 「청소년 기본법」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 또는 청소년상담사 2급

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6)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관련 행정 업

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나.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사람으로 한다.

1)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

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2)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

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3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신

건강전문요원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

경력이 있는 사람

4) 「간호법」에 따른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1년 이

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5)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1년 이상 종사

한 경력이 있는 사람

6) 「청소년 기본법」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

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2.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배치기준



가. 자립지원전담기관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 1명, 자립지원 전담인력 1명 이

상을 두어야 한다. 다만,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제1호가목에 따른 자립지원전담

기관의 장의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을 겸할 수 있

다.

나. 자립지원전담기관에는 자립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원 등 필요 인

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.


